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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도 공 재산 리 변경계획(안)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  가 2006.  6. 15 : 사천시장 출

  나 2006.  6. 15 : 원회 회부( 안번   33 )

  다 2006.  6. 27 : 104회 사천시 회 임시회  1차 원회 상 , 결

2. 안 명 요지(회계과장 재 )

  가 안이

    ■ 2006 도에 취득  요 공 재산  「공 재산  품 리법」 10

조  동법시행  7조  규 에 거 공 재산 리 변경계획  

립 여 시 회 결  아 시행 자 함.

  나 주요내용

    ■ 취 득 (변경분)

취 득 사 구분 수량
면

(㎡)

가액

(천원)
담당부 비고

화당산 체 시  

부지 매입
토지 1

3,794/

33,618
3,794 화 과

부상가 주차장

확장사업 부지 매입

토지 10 1,007 359,732

지역경 과

건 8동 534.08 59,026

  ※ 가격  개별공시지가 임

  다 계법

  ■ 공 재산  품 리법

  ■ 공 재산  품 리법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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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검토보고 요지( 원 송군 )

  ■ 2006 도 사천시 공 재산 리계획 변경안  당산 체 시  

를 해 사천시 축동면 탑리 산149-6번지 33,168㎡  산 상에 

 3,794㎡를  가격 3,794천원에 취득 자 는 것 써

  ■ 주요시  계획 는 족구장 1면, 평행  외 체 시  6종, 각  

 편 시  20개, 샤워  장실 등  여 시민들  여가 용과 

건강 고  있는  함양에 여  것  사료 며, 축동면  

당산  역    있  것  .

  ■ 부상가 주차장 를 해 사천시 동 280번지 외 9 지 1007㎡ 

 건 8동  가격 418,758천원에 취득 자 는 것

  ■ 부상가는 사천시    시책과 람  회  극

인 보 동  침체 고 있는 타지역  재래시장과는 달리 경 가 

 고 있 나 심각  주차난  인해 부상가 에 장애요

인이 고 있어 존 부상가 주변 주차장  주변 토지  노후건  

매입 여  장 는 것  

  ■ 「재래시장   특별법」에 근거 여 국·도  보조사업

 시행함  부시장 주변지역 에도 여  것  사료

며

  ■ 사업추진 법에 있어 「국토  이용  계획에  법 」 43조

1항에 거 도시 리계획  결 여 도시계획 시 사업  시

행함  「공익사업   토지 등  취득  보상에  법

」에 근거 여 취득이 불가  경우 용에  취득이   

있도  법 용 검토가 요  것  단 .

4. 질   답변요지 :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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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토 요지 : 없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 견 : 없




